
공동대표 김균․이석태․정현백 (110-043)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(통인동)

T. 02-723-5300 F. 02-6919-2004 www.peoplepower21.org

정부지원금 0%,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.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. 1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, 사회부

발 신 참여연대 ( 담당 : 이지현 팀장 02-725-7104 jhlee@pspd.org )

제 목 참여연대,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표

날 짜 2014. 11. 6. (총 2 쪽)

보 도 자 료

참여연대,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

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표 기자회견 개최
각 정당에 반부패․안전 관련 10대 법률 제․개정 의견서 전달

- 2014년 11월 6일(목), 오전 11시, 국회 정문 앞

1. 참여연대(공동대표 : 김균․이석태․정현백)는 11/6(목), 오전 11시, 국회 정문 앞에서 "제2

의 세월호 참사 예방을 위해 국회가 개선해야 할 법률들"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, 반부패․

안전 관련 10대 법률 제․개정 의견을 발표했다.

2.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

사회에서 대규모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,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

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.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손질해야 할 

법과 제도는 다양하고 많지만, 그동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온 분야에서 제2, 제3의 세

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법률들을 추려 10대 법안에 대한 법률 제․

개정 의견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
3. 참여연대가 발표한 10대 법률 제․개정안은 ▲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'관피아'의 폐해가 

드러나면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부정청탁방지법 

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, ▲부패 척결을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, 공익제보자를 

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, ▲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시민의 

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 권리와 안전, 건강과 생명 등과 관련된 법률에 징벌적 손

해배상제를 반영하거나, 기본법인 민법에 반영, ▲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법

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하는 자에게 회사의 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기 

위한 상법 개정, ▲위험 유해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,

▲생명, 안전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기간제법, 파견법 개정,

▲화학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,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유해물질과 안전대책에 대한 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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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를 강화하고,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감시하고 개입할 것

을 보장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, ▲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

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, ▲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직

접적인 원인이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다시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, ▲수명이 

다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다.

4.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법안 의견서를 전달하고, 정기국회 

법안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. 아울러 10대 법안 외에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

를 막고,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 의견제시도 추진할 예정이다.

▣ 별지 :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-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

들 (총 11쪽)


